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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Insurance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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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legal reasoning of refusal to insure or 
provide coverage to the mentally ill. This study focuses on the antagonistic fundamentals between 
legal rationality and social solidarity in insurance relationship.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solidarity should have the capacity to control legal ration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MethodsZZThis study surveyed affirmative actions of the state agencies against insurance dis-
crimination through insurance cod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cisions of district 
courts,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legislation of the Na-
tional Assembly.

ResultsZZActions of the state agencies to reduce insurance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 
ill are passive, ritualistic, and superficial. The policy failure of the state agencies is due to secur-
ing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without controlling insurance companies.

ConclusionZZIn insurance relations,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and the le-
gal, economic rationality causes the socially marginalized to be excluded from social relations 
and face social danger in naked. Social solidarity and public interest is the legal reasoning that 
can overcome the economic rationality of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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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질환은 현실 속에서 사회적·법적 배제의 징표가 되

어 있다. 법이 명시적으로 정신질환을 일정한 지위나 직업, 

권리나 의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이 없더라

도 국가사회가 암묵적으로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정신질환

을 배제한다. 정신질환은 이혼사유나 해고사유가 되기도 하

고,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관

계에서도 배제사유가 된다. 보험관계에서 정신질환은 보험

가입의 거절사유가 되기도 하고, 보험이 담보하는 질병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질환이 보험이라는 법

적 관계에서 왜 배척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법적 

배제의 상황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차별은 합리성을 전제하거나 가장하고 있다. 근대 자

본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이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합리

성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의 이

면에는 자본의 욕구, 사회의 이기심이 담겨 있고, 그 욕구와 

이기심은 사실상 국가와 사회 누구에 의해서도 잘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일정한 사회적 위험(질병, 사고, 상해, 사망 등)을 인수하는 

보험의 원리들은 보험가입자들로 구성된 보험단체가 가지는 

위험이 동질(同質)할 것을 요구하고, 그 위험이 사전에 잠재

(유전)하거나 이미 발현(기왕증)되어 있거나 그 위험을 선택

할 수 있을 경우(자살) 보험단체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거

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험의 원리들에 의해 

사실상의 차별들(보험인수 거부, 보험료 할증, 부담보, 면책

사유, 보험금 감액)은 합리화된다. 

미래의 위험의 가능성이 적은 우량체만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보험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기존의 위험(기

왕증)이나 이질적 위험(정신질환) 또는 선택되는 위험(자살)

들을 보험의 담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

해 보인다. 이렇게 내가 내는 보험료가 누군가의 보험금으로 

될 때 우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들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가 같은 보험단체에 

가입된 질병이나 사망위험이 높은 사람들 때문이라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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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 합리

성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험을 유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
darity)1)이다. 사회적 연대는 합리성과 대척하는 지점에 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대비하는 합리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막는다. 예컨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험에서 배제되는 것보다 보험에 포섭시켜 정신질환을 치

료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에서 ‘연대’란 모든 사람들이나 일정한 집단이 비용과 

관련된 책임과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공평’이란 각자의 부

담부분이 각자의 위험수준과 대체로 합치하는 것을 의미한

다.2) 그런데 보험에서의 공평이란 합리성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는 현재 끊임 없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합리성은 시장과 상품이 가져야 할 기본 요소이므로 우리는 

그것의 긍정성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의 부작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 글은 현재 우리 보험회사들의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

절과 정신질환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 제외와 관련된 합리성

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

준에서 보험회사의 영리(營利)나 사회적 이기심이 통제되어

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방      법

보험관계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또는 가입하려는 자의 

보험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거기에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법령, 판결, 지침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감독과 개입을 하

게 된다. 본 글에서는 먼저 보험차별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

을 보험관련 법령,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보험인수지침을 통

해 분석한 후, 2000년 이후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에 대한 국

가의 개선노력을 각 국가기관별(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

회, 국회, 법원, 보건복지부)로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과로서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차별의 실질적 원인과 

보험차별에 대한 국가의 개선노력과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

적 연대의 관점에서 보험차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결      과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단계

정신질환 관련 보험차별을 시간 순으로 전개해 보면 1) 보

험청약의 거부(미접수), 2) 보험청약 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인수) 거절, 3) 담보되는 위험에서 정신질환의 제외, 4)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5) 정신질환을 이

유로 한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지급 감액 등으로 나타난다. 

보험청약의 거부와 보험가입(인수)의 거절은 정신질환자

가 보험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보험계약

의 무효와 해지는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등을 이유로 또

는 정신질환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기존의 보험계약을 무

효화시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담보되는 위험에서 제외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감액 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보험

관계에 편입되어 그 계약관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신

질환 발병은 보험사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료를 할

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을 기왕

증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보험관계에서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을 순차

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먼저 그 입구가 봉쇄되어 있는 문

제(보험가입 거절), 다음으로, 입구에 들어와도 다시 밀려나

는 문제(보험 계약무효 및 해지), 끝으로 안으로 들어와서도 

다른 사람과 같은 혜택을 못 받는 문제(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에서 제외, 보험금 감액, 보험료 할증)가 있다. 

보험가입(인수) 거절과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가입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는, 정신질환이 기존에 있는 사람은 향후 질병이나 사망

에 있어 보통사람과 동질의 위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

되면서 보험회사의 보험인수(underwriting) 심사과정에서 보

험가입이 거절된다.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의 발병이라는 사

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나 치료를 

확정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발병은 보험이 담보

되는 위험에서 배제된다. 전자가 보험관계 바깥으로의 배제

라면, 후자는 보험관계 안에서의 배제이다.

보험은 질병·사망·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

한 경제적 제도로서 여기서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

능성으로 사고발생의 여부(예컨대, 교통사고나 질병)나 그 

시기(예컨대, 사망)가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3) 유전적 질환

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보험사고의 대상

에서 제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우연성(불확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또한 동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비

하는 제도이다. 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 

대수의 법칙(관찰대상의 숫자나 측정횟수를 늘려가면 실제

의 결과와 예상된 결과가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 위험단체 

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4)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이 거부되는 기본적 이유 중의 하나는 위험단체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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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질의 위험성 여부와 관련된다. 이것은 운전이라는 위

험성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것과 유사

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 주의 보험규정을 보면 

보험회사 등의 금지된 차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인종, 피부

색, 종교, 국적, 연령, 성별, 결혼상태,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보험인수 거절이나 제한 등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시

키나, 예외로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지역, 장애 등의 경우에

는 그 보험인수 거절이나 제한 등이 건전한 보험인수기준(so-
und underwriting)이나 보험통계 원칙(actuarial principle)에 

근거한다면 차별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5)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사회적 문제점

정신질환자의 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보험회사의 경제적 

판단, 즉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 사회적

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늘어나는 정신질환

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고, 보험은 그러한 치료비

용을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

손 의료보험은 정신질환을 담보되는 위험에서 제외하고 있

어 치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사

망·상해·실손의료·질병 등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의 배제

사유(인수거절사유)로 두고 있어 사람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주저하게 되고, 결국은 정신질환 치료가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현행의 보험시스템이 정신질환과 관련

하여 배제조치(보험인수 거절 및 담보되는 위험에서 제외조

치)들을 계속해서 취하는 경우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당

사자 본인, 가족, 사회,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실인원은 2008년 1814852명

에서 2012년 2318492명(의료급여 환자는 제외)으로 매년 증

가하고 있고, 진료비도 2008년 1조 3095억 원(그 중 건강보

험 급여비는 9324억 원)에서 2012년 2조 2117억 원(그 중 건

강보험 급여비는 1조 6190억 원)에 이른다.6) 위와 같이 최근 

5년 사이 정신질환 진료실인원은 50만 명 가량이 증가하였

고, 그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90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의 차액인 환자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하여 그 부담금

을 보험한도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정신질환으로 인

한 입원이나 통원은 그 담보되는 위험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험차별은 정신질환 치료

와 회복에 장애물이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

고 하여도 사람들은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 정신과 병력은 

현실에서 향후 보험가입의 제한사유가 되고, 정신과 치료는 

민영 의료보험(실손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실제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을 한 번 이상 방문

한 비율은 2001년 8.9%, 2006년 11.4%, 2011년 15.3%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미국 39.2%, 호주 34.9%, 뉴질

랜드 38.9%)에 비해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다.7) 즉, 우리나

라 사람은 정신질환이 걸리더라도 열의 하나, 둘 정도만 병원

을 찾고 나머지 8명은 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인

데, 이러한 이유 중에는 정신과 병력이 남음으로서 생기는 각

종 사회적 제약들(취업제한, 해고, 보험거절 등)과 정신과 의

료비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자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보험

과 관련된 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가입(인수) 거절의 대상자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1962년 제정 당시의 표현 그대로 상법 제732조는 50년 넘

게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위 상법 규정은 2014년 2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개

정안에 따라 단서가 추가되어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

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

정이 신설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이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를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가 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취지는 피보험자인 심

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생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위협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8) 

위 법규정의 또 다른 목적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계약체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체결한 보험계약 또는 서면동

의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계약의 유·무효 또는 서면동의의 

유·무효와 관련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의미도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입법 목적은 위 규정의 존치론에 대한 

근거가 되나, 위 규정의 폐지론은 위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는 보험회사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에 대

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음을 기화로 정신질환자나 지적장

애인을 자의적으로 위 규정에 포섭시켜 피보험자가 될 수 없

는 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다.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2014;53(2):61-71

64

정신질환자

상법 제732조의 법해석을 통하여 모든 정신질환자를 심신

상실자나 심신박약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또한 상법 제732

조가 국회 입법을 통하여 삭제되거나 개선되어도 정신질환

자의 보험가입(인수) 거절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현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상법 제732

조 외에도 보험회사의 보험인수지침(underwriting guideline)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부 알려진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보

험인수지침 중에는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치매, 조현병, 주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면증 등)을 대부분 사실상 구체적으

로 평가하지도 않고서 그 병력만으로 거절하는 데 반하여, 독

일의 재보험사의 인수기준은 그에 비해 보험인수지침이 단

계별로 다소 완화되어 있다.9) 

국내 민영 건강보험의 위와 같은 제한된 보험인수의 현실

과 관련하여 우리 보험회사들이 위험분류기준이 발달하지 

못해 표준체 중심의 제한된 보험인수를 하면서 위험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적용이 아니라 보험인수거절이라는 배타적 방

식을 채택하게 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10) 

사망이나 질병과 관련된 보험인수지침은 통상 직업·기존 

질병·가족력·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인수여부, 

담보하는 위험의 내용, 보험금액, 보험료율, 면책기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

의 경우는 보험인수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 위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망 외의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과 관련된 

다른 보험사고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

도 15세 미만자의 교통재해보험의 피보험자 문제와 관련하

여 무효가 되는 부분은 사망으로 인한 보험사고(교통사고 재

해로 인한 사망보험)뿐이고, 그 외의 부분(교통사고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은 유효로 보고 있다.11) 이는 사망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질병이나 사고, 상해에 대해서는 위 상법 제732

조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상법은 상해보험에 대

해서는 제732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상법 제739조) 상해

보험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

석과 상법의 취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상해사고나 질병으

로 인한 장해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사망보험을 포

함하고 있을 경우(다수의 보험이 그러하다)에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는 사망보험

에 한정되고, 장해나 질병치료, 상해와 관련된 보험은 여전히 

유효가 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정신질환 등의 병력이 있을 경우 이를 중

요사항으로 보아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12)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

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 병력을 고지한 경우라면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병력은 알려도, 그리고 알리지 않아

도 결국 보험관계로부터 배제된다.

보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정신질환

(질병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질병의 발병은 개인의 삶을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위협하며, 예측이 쉽지도 않다. 따라서 개인으로서는 질병의 

발병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개별 국민들의 질병 발병시 치료를 해주는 사회보험(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강제가입이 원칙

인 사회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은 개인과 민영 보험회사가 서

로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민영 보험회사의 질병보험은 흔한 주요 질병들인 암, 3대 

중병(급성심근경색, 뇌출혈, 간경화), 만성질환(만성호흡기질

환, 관절염 등), 부인과 질환 등 외에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모든 질병(A00-R00)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상품도 

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서조차도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질병으로 1) 정신 및 행동장애(F00-

F99),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입

원한 경우 등을 두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질병보험뿐만 아니라 실손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은 예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실손 의료보험(사람의 질

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의 표준약관 또한 질병입원 및 질병통원과 관련해 정신과 질

환 및 행동장애(F04-F99)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단, 일부 유형의 치매는 보상함)(실손 의료보험 표준약

관 제4조).

한편,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손

해보험 회사용)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장해와 관련해 장해분

류표상 정신행동과 관련된 장해판정기준은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여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

질에 한하여 보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

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

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질병·상해보

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13).

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보험에서 담보하는 질병



정신질환자 보험차별 ▒ K Shin

www.knpa.or.kr  65

이나 장해에서 배제되는 것일까?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

나 질병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인공유산, 건강진

단, 치의보철, 미용 목적의 성형, 비만 등을 보험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지가 반영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만성화될 수는 있지만 보험사고가 가져야 할 질병 발생의 우

연성은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달리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된다. 

먼저, 질병·상해보험에서 각종 정신질환을 장해로 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객관적 판단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는 점에 있다. 기질적 정신병인 치매와 같은 경우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병명을 진단할 수 있고,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라 점수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해판정

이 가능하다. 한편 치매 외에 정신행동장애와 관련해서는 심

리검사 등을 통해 장애 정도의 측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환

자가 주관적으로 그 증상의 정도를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 판

단의 자료가 불충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의 질병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 가입에서 정

신질환을 보험의 담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1) 정신질환 판정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2) 정신질

환의 만성화 가능성 외에도 3) 정신질환의 주관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보다 높을 수 있는 역선택의 가능성(정신질

환의 발병 사실을 보험가입자가 알고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서 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 등을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13) 4) 정신장애 증상의 호전과 악화 등의 변화, 5) 정신질

환으로 인한 과도하거나 무리한 민원의 사전적 회피목적 등

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의식적으로 담보되는 위험 중에서 

제외하고 있다. 

끝으로, 정신질환은 다른 장애와 달리 영구적인 것이 아니

라 증상의 변화가 있고, 일부는 회복가능하며, 회복시에는 일

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해판정을 받

기가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인들은 정신질환을 담보되는 위험에

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정신질환자를 보험가

입 자체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보험차별에 대한 국가의 개선노력과 한계

기존의 국가의 개선노력

정신질환자의 보험차별 문제와 장애인 보험차별의 문제는 

현재까지 사실상 하나의 틀에서 논의되어 왔다. 정신질환자

에 앞서 장애인의 경우 보험차별의 문제는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등에 의해 1999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장애인복

지법상 장애인 개념 범주에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신질환자 범주에도 포함되므로 장애

인에 대한 보험차별의 현황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39.8%가 보험계약

시 차별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차별(정신적 장애인 56.9%, 신체적 장

애인 40.0%)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국가는 현재까지 장애인 차별의 관점에서 보험차별을 논

의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적 논의는 1999년 장애인단체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촉발되었고, 보험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

인 법원,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모두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 보험차별 금지와 관련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현실의 보험가입 거절의 벽은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각 기관의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의 지침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2000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생

명보험협회 주관하에 장애인 보험계약 심사기준을 완화하

는 내용의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고, 2001

년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마련하였다.15) 이후 생

명보험협회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도 동일한 심사기준과 과정을 

거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2005년 8월 마

련한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장애인

의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유형

의 장애를 일률적으로 보험인수 불가유형으로 규정하여 차

별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6,17) 

또한 2011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1)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

인을 곧바로 상법 제732조상의 심신박약자라고 단정하기 보

다는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

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신박약자 여부를 판단

한다. 2) 간헐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투약과 치료를 받았다

고 해서 이를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신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더라도 인수심

사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해보험 등 제3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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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의 지침은 현실의 문제점(상법 제732

조의 확대해석을 통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정신과 약물 복용 중인 자에 대한 심신박약자 간주, 정

신장애인 등에 대한 심사 없는 가입 거절)을 그대로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즉, 현실은 그러하니 그러면 아니 된다고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등의 실질적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의 업무에 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앞서 본 금융감

독원이 제시한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각종 보험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따라야 할 지침이 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

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 보기는 어

렵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이드라인

은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 무작정 보험인수를 거절해

서는 안 되고, 인수심사절차를 거쳐 잘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는 취지인데, 이는 절차적 준수(인수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지, 최종적 결정(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

서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

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5~13조 별표 14). 이것은 보험회사가 재량적으로 만든 보험

인수지침을 통해 계약의 자유(계약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계약내용 등)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민영보험상의 장

애인 차별 실태조사과정을 통하여 차별실태를 파악한 후 지

속적으로 보험차별에 대한 권고, 가이드라인 및 차별시정결

정 등을 제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 법무부 장

관에게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차별 개선을 위해 상법 제732

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의 삭제를 위한 상법개정

을, 2)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보험업법에 차별행위의 금지, 

차별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보험자 입증책임, 장애인시설 등

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3)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선과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기준과 약관 등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을 권고하였다.18) 다시 2012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

구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는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

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권고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 외

에도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방법 중의 하나로 장애

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

를 해왔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위 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법 제732조를 이유

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의 장애

인,19) 자폐성 장애인,20)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21) 정신과 약 

복용을 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22))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가 1) 정식으로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할 것, 2) 

관련 규정과 위원회가 제공한 가이드라인 등의 취지에 맞게 

세부지침과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 3) 직원에게 장애차별 

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해 왔다.

위와 같은 권고와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법적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 권고는 그 상대방이나 관계기관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세우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불이행사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이는 장애차별로 인한 시정조치에 있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장애인차별금지법 제41조) 보험가입거절 등의 차별

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가입강제나 차별무효 등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권고의 내용을 국가가 강제

할 수 없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가지는 한계이다. 

국회의 입법

상법 제732조 개정

앞서 보았듯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의 근거로 보험회사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상법 제

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이다. 보험회사의 장애차별의 

근거가 되는 위 조문에 대해 정부 및 국회의원들은 2005년부

터 지속적으로 위 법조항의 삭제나 개정을 위한 상법개정안

을 제출해 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상법 제732

조의 삭제를 지지하는 견해23)와 존치를 지지하는 견해,24) 일

부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25,26)가 대립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는 일관되게 상법 제732조의 존치를 주장하며, 삭제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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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49호)과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곽정

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의안번호 제2388호)은 모

두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었지만 각 개정안은 

모두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2012년 7월 3일 제19대 국회에서 박원석 의원

에 의해 대표발의되었다. 

한편, 정부도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상법 제732조의 개

정(“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

의 신설)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의안번호 제8065호)을 제출

하였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2013년 2월 정

부가 다시 제19대 국회에 상법 제732조의 개정안(“다만, 심

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

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의 신설)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의안번호 제

3629호)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2014년 1월 현재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제732조 개정안(2012년 5월 30일 발의, 의안번호 제8호)(“다

만,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

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의 신설)과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제732조 개정안(2012년 8월 30일 발의, 의안번호 제

1421호)(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여행 등의 단체활동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의 신설)

이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 상법 제732조에 대해서는 삭제안(상법 제732조 삭제를 

통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폐지)과 개정안(상

법 제732조 단서를 신설하여 심신박약자 중 일부의 보험계

약 체결) 중 결국 2014년 2월 20일 국회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및 단

체보험에서 피보험자 허용)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법 제732조 단서 신설은 문제가 있다. 먼저, 단서가 제시하

고 있는 심신박약자의 계약체결의 문제는 법률행위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의 여부로 보험계약 유·무효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남겨 둔 본문의 의도(15세 미

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단순히 의사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 것이다. 즉, 원칙

(본문)과 예외(단서)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본문

은 고의적 보험사고에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임에 반하여, 개정 상법의 단서는 의사능력 여부로 보험계약

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단서 

조항의 신설이 없어도 법해석상으로도 의사능력 없는 자의 

계약이나 동의는 무효로서 판례상 효력이 없다.27)

결국 개정상법 부칙에 따라 2015년 3월 12일 시행될 상법 

제732조 단서는 심신박약자 중 일부에게 마치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계약체

결이나 보험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래 심신박약자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단

서조항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개정상법의 규정과 상관

없이 보험회사는 보험인수지침(underwriting guideline)을 

통한 가입거절이 여전히 계약자유의 원칙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나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 허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보험업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문제된 이후 2010년 보험업법

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

는 행위”가 추가되었고,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가

입 거부행위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제

196조 제2항),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그 밖의 사

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제

209조)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7조에서 “보험가

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제38

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권고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제42조),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로서 그 피해

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신청이나 직

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그 시정명령

의 내용으로는 차별행위자에 대해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제43조 제2항),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그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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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

우 1)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

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2) 피해자가 재

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

익을 그 손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제2항).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차별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

이라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차별행위를 받은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

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하

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

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행하지 않는 경

우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제48조 제

2항 및 제3항). 소송 제기 전이나 소 제기 중이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로서 1) 먼저, 차별의 대상자로서 

장애인의 범주가 정신질환자 전부를 포함하지는 못하여 그 

구제대상자에 제한이 있고, 2)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이나 법원의 구제조치와 같은 국가적 강제가 가능한 수

단들은 현실에서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3)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당한 사유, 예컨대 보험회사 내에 합

리적 인수거부의 근거가 있다면 차별로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정당한 사유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까지 가야만 

그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보험차별 손해배상(위자료) 인정사례

대법원은 아니지만 하급심 법원도 몇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을 선언

하면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했다. 예컨대, 1) 2004년 뇌

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임을 이유로 한 위자료 판결,28) 2) 2006년 발달장애 

아동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임을 이유로 한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판결,29) 3) 

최근인 2013년 양극성 장애(3급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거절에 대한 위자료 판결이 있다.30) 그러나 최근의 하급

심 판결은 위자료(손해배상) 지급에서 더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까지 진전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구제조치 허용여부

앞서 본 보험차별 위자료 지급 사건들 중 최근의 2013년의 

사건은 원고(양극성 장애가 있는 3급 정신장애인)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구제조치(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해 보

험인수와 관련된 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임)도 위자료

와 함께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비록 장애인차

별금지법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

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국가(법

원)가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측에게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

지의 법원의 입장은 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거

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손해배상(위자료)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이 근대 민법의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

유 등)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험차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회사의 계약자유가 또 다른 무

엇인가에 의해 제어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2013년 5월 정부(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상품 제공에 있

어 차별금지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지만, 2014년 1월 국회에 

실제 제출한 정부의 전부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다. 

2013년 5월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57조(보험상품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 보험업

법상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

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보험자

를 제한·배제·분리·거부(이하 “차별행위”이라 한다)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

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당시부터 차별행위를 한 보

험회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환자의 절차적 구

제수단이 결국 법원의 소송상의 조치밖에 없어 사실상 선언

적 의미만 있다고 비판할 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선

언적 의미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정신질환

자 보험차별을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화려

한 입법예고와 달리 그러한 선언적 규정의 입법조차도 무엇

인가에 의해 막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였던 위의 보험차별 금지

조항이 정부의 국회제출 법안에서 삭제되자 2014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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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회의원에 의해 보험차별 금지조항이 새롭게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의원발의된 정신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75호)도 과거 입법예고 당시

의 개정안과 유사하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있다.

고      찰

국가적 노력의 한계

위에서 본 각 국가기관의 보험차별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한

계를 표로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다양한 국가기관(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

회, 국회, 법원, 정부)이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을 막기 위해 나

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그러나 그것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의 현실이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기관의 노력은 일시적인 사회적 이슈화에 밀려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가인

권위원회와 같이 적극적 노력을 보인 기관도 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만으로 현실적 차별의 합리성을 극복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1999년 장애인 보험차별이 이슈화된 이래로 지

난 15년간 보험차별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이

지는 못했다. 현재까지는 차별이 합리성만 수반한다면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합리성이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가기관은 

보험회사의 합리성을 여전히 수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낮

았다. 점점 증가하는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은 사회적 부담

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보험을 통한 치료가 활성화된다면 이

러한 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정신질환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부담

현재의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이 가지는 문제점은 사망·질

병·상해와 관련하여 보험단체에 편입되는 것(보험가입) 자

체가 거부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이 없는 사

람이 보험관계에 편입되더라도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질

병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등의 보험혜택

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보통의 사람이라도 정신

질환이 발병할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커짐을 

보여준다. 또한, 보통의 사람들도 위와 같은 보험제도하에서

는 정신질환이 발병하더라도 정신과 병력을 남기지 않기 위

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001년 12.7%, 2006년 

12.6%, 2011년 14.4%(각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 제외)로 

그 비율이 적지 않다.31) 또한, 2001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주요우울증이 단일질병으

로 네 번째의 질병부담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심혈

관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이 높은 질병이 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32) 정신질환은 개인의 노동능력이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자살이나 타해(他害)위험을 발생시키

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이의 사망원인 중 1위

도 자살인데, 자살과 정신질환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정신

질환의 치료는 자살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의 치료는 개인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보험차별의 개선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건강 위험에 대비하여 

치료하는 것은 사회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결국 보험회사

의 계약의 자유(보험계약 체결여부, 보험계약의 상대방 및 내

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 등)가 국가기관에 의해 일정정도 통

제되는 것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Table 1. State agencies actions against insurance discrimination of the mentally ill
국가기관 기구의 성격 개입방식 개입내용 한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기관 감독법령제정 및 행정제재 보험인수기준 및 표준약관의 

  제정과 감독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도 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관 개별적 구제 및 관련기관 권고 차별시정권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보험회사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 불가

국  회 입법기관 일반적 입법규제 보험업법, 상법(보험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

차별금지의 선언적 규정 외에 

  실질적 차별구제수단 미흡

법  원 사법기관 개별적 권리구제 보험차별 손해배상 판결 보험계약 체결강제 등의 조치를 

  스스로 자제함

정부(보건복지부) 행정기관 입법안 제시 정신질환자 차별금지 입법안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구체적 제재수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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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로서 상법 제732조의 개정문제, 실손 의료보험의 표준

약관 개정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상법 제732조의 개정

상법 제732조는 앞서 보았듯이 그 입법취지가 판단능력이

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제3자에 의한 사망이라는 도덕적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러

한 법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결국 이는 각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입법

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상법 제732조가 1962년 입법할 당시에는 그러

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정신질환

자의 보험가입 거절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그 폐해가 법조

항을 유지하는 것보다 많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상법 제732조의 심

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와 같이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보험

회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 아니라 2013년 개정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여 보험계약의 무효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

한정후견인은 모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

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

나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이 선고하여 후견등기부에 기

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와 달

리 보험회사가 그 외의 사람을 위의 피후견인과 같다고 보아 

자의적으로 보험가입 거절을 판단할 수 없다. 

위 조항이 삭제되거나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합리적 보험인수기준을 만들어 여전히 보험가입을 거절할 

계약의 자유는 유지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를 심사기준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제5~19조 별표 18 보험상품심사기준 심사항목), 정신

질환자가 특정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인수) 거절사유

로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삼는다면 위험 이외의 요소로 정신

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에는 암보험의 경우 정신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는 유병자(有病者) 보험상품도 등장하기 시작

하였는데, 이는 정신질환이 암의 발병위험을 높여주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며, 기존의 보험인수지침이 정

신질환자의 보험사고 발생의 객관적 위험을 측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의 개정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자기)부담금을 개

인에게 일부 전보하여 주는 보험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본인부담

금은 그 담보되는 위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손 의료보험은 

2012년 4월 기준으로 2522만 명(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가입자는 1167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50대 이하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33)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미리 금융위원회에 약관을 신고

하여야 하는데, 만약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담

보되는 질병의 범위에 정신질환을 포함한다면 통원 또는 입

원과 관련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

손 의료보험에서 정신질환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제시해 

놓은 객관적인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신질환의 치료는 개인

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성

의 측면에서도 치료의 확대를 위한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2014년 2월 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

험 제도개선 추진정책 중의 하나로 경미한 우울증과 일시적

인 불면증 등의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보상하는 정책을 금년 안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

나 위와 같이 경미한 일부 정신질환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

라 모든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보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최근에는 종합보험 중에 실손 의료보험으로 정신질환(조

현병, 우울증, 조증, 섭식장애, 틱장애 등) 입원보험금과 멘탈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변화는 기존의 보험인수기준으로는 더 

이상 보험가입자를 확대시킬 수 없다는 시장상황과 정신질

환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규모와 그 확

대 속도, 그리고 신체질환 외에 미래의 정신질환에 대해 가지

는 사람들의 걱정 등이 반영되어 있다.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차별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말한 자본의 욕구

와 사회적 이기심은 당위와 규범을 말하는 법에 의해 강제적

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 속에서 비롯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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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한다. 앞서 여러 국가기관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령과 판결, 감독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합리성을 가장하거나 전제한 욕구와 이기심이 앞서

기 때문이다. 그 근저에는 일정한 사회적 계층과 집단을 배제

하는 논리가 깔려 있기도 하다. 

또한, 법 자체가 배제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상법 제

732조는 취약한 계층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근본에서부

터 무효화시켜 그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해 왔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에게 적용

되는 법은 늘 보호와 배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낼 수가 없다. 

한편, 최근의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암 보험 가입이나 정신질환 실손 의료비 보장은 

사회적 연대의식과 무관하게 새로운 보험수요 창출의 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먼 미래에는 보험회사 간의 

경쟁으로 정신질환자 보험인수 거절은 사라지게 될 지도 모

른다. 보험회사들이 현재는 상법 제732조의 존치를 주장하

고 있지만, 언젠가 시장이 격화되어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그

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 지금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일 지

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의 발로는 아닐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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